
도시공원(시설) 사용허가증(제4조 관련)

 허가번호：제2022-22호

사용자
성   명

미추홀
학산문화원

생년월일 
(법인등록번호)

121-82-10102

주   소 미추홀구 인하로 126 전화번호 010-6382-4282

공원명 및 사용시설 수봉공원 인공폭포 광장 일원

사용 일시  2022년 10월 15일(토) 07:00~22:00

사용 목적
○ 제9회 학산마당극놀래 개최
 - 탈춤, 마당예술극, 시민 초청공연, 영상부스 운영 등

사용 방법 인원 200명 사용요금 -

허가 조건 ‘붙임’ 사용허가조건 이행

「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」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도시

공원(시설)사용을 허가합니다.

2022년 7월 20일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



〔도시공원 사용 허가조건〕    

가. 공원 사용 시 영리목적의 행위는 불가하며 사업 추진으로 인한 노점상 발생 시는 
자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나.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타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
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다. 취사행위 등 시설 관리에 위해한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공원사용 중 발생하는 
쓰레기 등은 되가져 가야합니다.

라. 조경수목, 잔디 등 시설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본 행사로 인한 시설물 
훼손 시는 신청인이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.

마. 공원 내는 보행자 위주로 설계ㆍ시공 된 곳으로 과도한 압력을 받을 시 훼손이 
우려 되므로 과도한 중량의 차량진입을 통제하여야 합니다.

바. 허가받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인사사고 예방 대책 수립은 신청인 책임 하에 
실시하고 허가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원인자가 집니다.

사.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

아. 공연(음악) 소리가 너무 커 민원 발생시 음량을 줄여 인근 주택 및 공원 이용객에 
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
수 있습니다. 

자. 본 사용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시설이전 및 철거로 사용인에게 
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.  

차. 사용허가 기간,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 
  

※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으로 협의 바랍니다.(☎032-880-4502)


